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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� 에서 집행유 자에 한 부분은 헌 결(14.1.28)로 투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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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 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 장에 등재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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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(구･시･군의장)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앙 원회가 산조직을 

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사 투표소에서 사용

    ※ 읍･면･동 할구역에 군부  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가능

   ※ ’15년 하반기 재‧보궐선거의 사 투표기간은 10.23( ), 10.24(토)임.



53



54

’

’



55



56



57

’



58



59



60



61

’

’



62



63



64



65



66

’

’

�



67



68



69

 ※ 상기 사항 모두 기 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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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※ 개정법률 시행 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종 의 규정에 따름

 ※ 2016.1.1.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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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6.6.30.까지는 종 의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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